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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규정의 표시방식 및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과 관련한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위해, 2024. 3. 8. 개정된 대외

무역관리규정 시행하였습니다.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

① 원산지의 지역명 표시방식 삭제

- 기존에는 ‘국가명’ 외에 ‘지역명’도 예외적인 경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, 지역명 표시로 인한 혼란을 감안하여 국가명으로 통일

하여 표시하도록 함

② 원산지 오인우려 물품의 표시방식 추가

- 제조국(원)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하면서 실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‘제조국’을 ‘원산지’로 오인하는 경우에 대비하여

, 정확한 표시방식*을 규정에 명시
* 최종 제조국 : 한국, 원산지 : 중국

③ 원산지 판정기준 보완

- 외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판정함에 있어,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수입 원료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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